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 협력체계 구축 방안:

Jennings 접근법을 중심으로

이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주체로 활동하고 있는

민․관․군간협력의장애요인을살펴보고협력체계구

축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 위해

Jennings의조정접근법의관점에서조직접근법, 의사

소통과의사결정접근법, 계획접근법, 운영상의조정메

카니즘접근법을중심으로하여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재난관리의민․관․군의협력체계구축을위한방안을

다음과같이제시하였다. 첫째, 재난관리에서민․관․

군의조정과협력을위한조직화가필요하다. 둘째, 재난

상황에서의실질적인조정을위해서는법령에근거한조

정권한이필요하다. 셋째, 재난현장에참여하여활동하

는다양한조직들사이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방안

을마련해야한다. 넷째, 재난관리에서민․관․군의협

력을위한기능이나프로그램중심의의사결정방식을

도입해야한다. 다섯째, 민․관․군이함께재난관리정

책과정에참여하고합동계획을수립하는적극적재난

관리모델을구성해야한다. 여섯째, 재난관리에참여하

는민․관․군사이의재난관리연습의실제화와훈련의

내실화를기해야한다. 일곱째, 군은재난관리지원기능

보다는적극적인재난관리기능수행을위해필요한전

문팀이나인력, 장비를투입해야한다. 여덟째, 재난관리

에참여하는공공및민간의조직에대한제도적인예산

뒷받침을해야한다. 아홉째, 민․관․군상호간의재난

관리교육․훈련시스템운영을통한평시협력체계구

축을해야한다. 열번째, 군자원의운영을위한명령체

계를 설정해야 한다. 열한 번째, 재난관리에서의 민․

관․군협력을위한전략적분야를설정해야한다. 열두

번째, 재난관리에서민․관․군의단계별협력전략을

주체, 법제도화, 재난관리단계를중심으로마련해야한

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 군장병,

장비, 식량등의핵심자원별로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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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재난이발생하면재난관리주체별로긴급한상황에서

생명과재산을지키기위해서일련의의사결정과대응

및복구활동을수행하게된다. 정부, 피해자, 일반시민,

민간단체, 기업및언론기관등다양한재난관리주체들

은각각이소유한정보와개별적입장등을반영하여의

사결정을하게된다(오금호, 2006: 50). 오늘날과같이

재난의규모와빈도가증가하는상황에서는재난관리에

참여하는주체들간의협조와조정은더욱더중요하게

된다. 따라서재난관리에서는참여하는주체들간의조

정문제가중요한쟁점이된다(Dynes, 1978; Gillespie,

1991; Jennings, 1994; Kreps, 1991;Mushkatel, 1985).

재난관리에서조정의가장큰문제는계층제적관리

에서와같은명령과통제(command and control)를확보

할수없다는것이다(Jennings, 1994: 53). 재난관리에서

는기존조직들이새로운역할을수행하게되는한편, 새

로운조직들이등장함에따라기존의정상적인조정체계

가더이상작동하지못하게된다(Dynes, 1978: 51). 그러

므로적절한순간에서의조정은계층제적권위보다도더

욱중요한동시에, 효과적인재난관리를위해서는명령

과 통제 모델이 아니라 조정 모델이 필요하다(Kreps,

1991: 44-46).

미국의경우정부는주요재난을관리하기위한체계



를발전시켜왔다.이체계는재난상황이발생하기이전,

재난상황, 재난상황이후의공식적활동을지도할수

있도록설계되었다. 이러한미국의재난관리체계는연

방정부, 주정부, 그리고지방정부의모든활동을통합하

는한편, 다양한공공부문과민간부문조직의활동을

조정한다(Schneider, 1995: 5). 이처럼공공부문과민간

부문조직들의복잡한조정을내포하고있는재난관리는

결국각정부수준에서의공무원의중요한업무로서,누

가지시하고어떻게결정하며얼마나효율적인지를판단

해야하는문제를지니게된다(Kory, 1998: 45). 조정에

서어려운문제는누가조정의주체가되어결정을하고

지시하며자원의배분을어떻게효율적으로하는가하는

것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재난관리의주체로활동하고

있는민․관․군간협력의장애요인을살펴보고협력체

계구축방안을제시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연구목적

을달성하기위해먼저, 재난관리전략및단계와조정

체계에관하여검토한후, 재난관리에서의시민사회와

정부, 군의역할에관하여살펴본다. 다음으로재난관리

에서의민․관․군협력의장애요인을살펴본후, 재난

관리의효율성확보를위한바람직한민․관․군협력체

계구축방안을제시한다. 연구의방법으로는관련논문

및문헌등을대상으로문헌분석방법을활용한다.

II. 재난관리 체계와 분석 틀

1. 재난관리 체계의 의의

재난관리체계는시간국면에따라재난발생이전의

예방, 대비단계와재난발생이후의대응, 복구단계로

구성된다. 따라서재난관리는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네단계가중앙정부와지방정부에공통적으로적용되는

과정으로, 일반적으로예방, 대비, 대응, 복구와관련된

정책을개발하고집행하는과정이라고정의된다(Petak,

1985; Clary, 1985; Mushkatel and Weschler, 1985;

Wallace and De Balogh, 1985; Hy and Waugh, 1990;

Drabek, 1991; Godschalk, 1991). 재난관리체계모형의

각단계별활동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

다(이재은, 2002: 169-170).

첫째, 예방(prevention/mitigation)은 재난 위험의감소

계획을결정․집행하고,각종재난으로부터인간의생명

과재산에대한위험의정도를감소시키려는장기적인

정책으로이루어진다. 예방은재난이실제로발생하기

전에재난위기의촉발요인을제거하거나재난요인이

표출되지 않도록 억제 또는 예방하는 활동이다

(McLoughlin, 1985: 166). 자연재난관리의예방단계활

동으로는사전예방대책의수립, 재난피해감소방안의

마련, 재해영향의예측및평가등이있고, 구체적인세

부활동으로는재해취약시설(물)에대한주기적점검및

규제, 주요방재시설(물)에대한연계관리계획의수립,

방재업무의전담요원확보, 위험시설이나취약시설에

대한보수․보강계획, 위험요소에대한사전관리, 발생

가능한것으로판단되는재해요인의탐색및조치, 개발

사업에대한사전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의감소를위

한강제규제방안마련,기상정보및재해취약요인에대

한분석등이있다(심재현, 1997: 77-86). 인적재난관리

의예방활동에는재난요인의사전제거, 안전기준의설

정,위험에의노출감소등이있고,구체적인활동에는규

제, 법령의정비, 위험측정분석및관리, 위험시설물보

수및보강,홍보및경보등이해당된다.이러한예방활

동을통해인명구조와부상의감소, 재산상손실예방이

나손실의감소, 사회적혼란과스트레스의최소화, 중요

시설물의유지, 사회기반시설의보호, 정신적건강보호,

정부와공무원의법적책임감소, 정부활동을위한긍정

적인정치적결과의제공등과같은성과나편익을얻을

수있다(Godschalk, 1991: 131).

둘째, 대비(preparedness)는재난발생시의대응활

동을사전에준비하기위한대응능력개발활동으로, 대

비단계에서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Clary, 1985: 20;

Petak, 1985: 3; McLoughlin, 1985: 166).먼저, 자연재난

관리와관련된활동으로는사전훈련및협조체계의유

지,대응자원의확보및비축,그리고재해경보체계의구

축이있다. 세부사항으로는재해유형별사전교육훈련

실시, 응급복구를위한자재비축및장비의가동준비,

자원수송및통제계획수립, 필요한자원의긴급지원

대책수립,재해예․경보시설및체제의구축,주민대피

를위한홍보업무의체계화, 그리고재해관련비상방송

협조체계구축등이있다. 인적재난관리와관련해서는

대응훈련의실시, 기관간사전조정및협조의확보, 대



응자원의확보활동이있다.세부활동으로는재난종류

별대응훈련,표준운영절차의확립,재난종류별유관기

관확인, 자원보유기관의확인, 자원의수송및통제계

획수립등이있다.

셋째, 대응(response)은재난이실제로발생하는경우

재난관리유관기관들의각종임무및기능을실제적용

하는활동으로,대응활동은예방,대비단계의활동과연

계하여제2의손실발생가능성을줄이고, 복구단계에서

발생할수있는문제들을미리최소화시키는활동을의

미한다1)(Drabek, 1985: 85; Petak, 1985: 3). 자연재난관

리와관련한주요대응활동으로는대응기관사이의협

조및조정, 피해자보호및구호조치, 피해상황파악및

응급복구등이있다.세부활동으로는현장지휘소및통

합상황실운영, 관련기관사이의의견조정및의사결정,

대응기관별활동목표와역할의명확화, 이재민의수용

시설확보및관리,희생자탐색구조와응급의료지원,의

연금품과구호물자전달체계등이있다. 인적재난관리

와관련한활동으로는대응기관의협조및조정, 피해자

보호및관리,현장수습및관리가있다.세부활동으로는

재난상황실운영, 대응목표와기관별역할의명확성, 구

조․탐색및응급의료활동전개, 수용시설의확보및관

리,긴급복구계획의수립등이있다.

넷째, 복구(recovery)는피해지역이재난발생직후부

터재난발생이전상태로회복될때까지의장기적인활

동과정으로, 초기재난상황으로부터정상상태로돌아

올때까지지원을제공하는지속적인활동을의미한다.

복구단계는예방, 대비, 대응단계와는달리재난의종류

와는 관계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즉예방,대비,대응단계는재난의종류별로약간상이한

활동들이요구되는반면에, 복구단계는재난의종류와

관계없이동일한활동이요구되기때문이다2). 복구단계

1) 대응단계에필요한공통기능으로는경보, 소개, 대피, 응급의료,

희생자 탐색․구조, 재산보호 기능 등이 있다(Siegel, 1985;

Wallace andDeBalogh, 1985; Perry, 1985; 이재은, 1998).

2) Rubin(1991: 224-259)은효과적인복구전략으로첫째,해당지방

정부의자원뿐만아니라상급지방정부및연방정부의재정및

기타자원의지원확보방안마련,둘째,해당지역의희생자와가

족뿐만 아니라 위기관리 활동가․자원봉사자들의 복구활동에

대한적극적인지원을지적하고있다.김보현․박동균은복구과

정이배분적성격을지닌다고하면서,복구과정에서투자되는재

원이어떤기준에의하여어디에그리고누구에게그혜택이돌

의활동으로는복구상황의점검및관리, 피해파악및

긴급지원, 재난발생의원인에대한분석및평가가있

으며, 세부적인활동으로는중․장기복구계획수립및

복구의우선순위결정, 복구장비및예산확보를위한

방안마련,복구지원을위한관계기관과의협조,피해상

황의집계, 긴급지원물품의제공, 피해자보상및배상

관리, 재해발생원인및문제점조사, 개선안의마련및

유사재난으로인한피해의재발방지책마련, 피해유발

책임자및책임기관에대한법적처리등이있다.

2. 재난관리와 조정

현대사회의재난은그다양성과복잡성으로인해한

두부서나기관의능력으로는감당하지못하고관련유

관기관의협조와지원이반드시필요하게되며사전에

이에대한충분한준비가있어야한다(성기환, 2006: 92).

조정(coordination)은가장효과적이거나조화로운결과

를위한적절한관계의조합으로서부분들이협력하여

기능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1977: 502). 조정의목표

를달성하기위해서는필수적으로협력이요구된다고볼

수 있다. 조정은 실행 가능한 재난관리 시스템(viable

emergency management systems)의 필수적인요소이

자전체의이익을위해자원을공통의방향으로모으는

것이라고이해할수있다(Gillespie, 1991: 55).

미국의경우정부가주요재난을다루기위한시스템

을개발해왔다.이시스템은재난상황이발생하기이전,

재난상황이발생하는동안, 그리고재난상황이발생한

이후에공식적인활동을지도할수있도록설계되었다.

이시스템은목표달성을위해사용되는정책과절차뿐

만아니라정부활동의기본목표를확인하게한다.결국

미국정부의재난관리시스템은지방정부, 주정부, 연방

정부의모든활동을하나로연계하고다양한공공조직

과 민간 조직들의 운영을 조정하는 것이다(Schneider,

1995: 5). 실제미국연방위기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은 미국 시민을 위협할

수있는모든재난에걸쳐수평적․수직적조정역할을

아가느냐하는측면은단순한기술적측면이아닌가치의권위적

배분이라는 측면에서 정책적 중요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1995: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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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로지니고있다(Drabek, 1990: 11).

이러한조정이효과적으로이루어지기위해서는다음

의다섯가지기능이필요하다(Kreps, 1991: 44-46). 첫

째, 인력과자원의효율적동원이다. 재난관리를위해서

는다양한분야의인력과자원을동원하는것이요구된

다.둘째,참여하는각각의조직은그내부에서는물론조

직간의정보소통이적절한순간에이루어져야한다.셋

째,참여하는조직들사이에서는목표, 전술, 자원에대한

갈등이해결되어야한다. 넷째, 필요시참여하는조직들

간의효과적인상호교호작용이이루어져야한다. 마지

막으로, 필요시효과적인권한의사용이가능해야한다.

이와함께효과적인재난의예방과대비,대응,그리고복

구를위해서는다음다섯가지자원에대한조정이이루

어져야 한다; 정보(information), 사람(peo- ple), 자금

(money),물리적공간(physical space), 장비(equipment)

가그것이다(Gillespie, 1991: 63).

3. 연구의 분석 틀: Jennings 모델

이상의논의를기반으로재난관리에서의민․관․군

협력체계구축방안을마련하기위한연구의분석틀은

다음과같다. 여기서제시하는분석틀은Jennings(1994:

54-56)의조정접근법(coordination approaches)에서논

의하는조직접근법, 의사소통과의사결정접근법, 계획

접근법, 운영상의조정메카니즘접근법을중심으로하

여구성되었다.

첫째,조직접근법(organizational approaches)에의하

면, 조정을강화하기위한활동의재조직화는구체적으

로언급되지않는다할지라도조정을위해추구할수있

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다.어느체계에서나정책을지

속적으로집행할수있고그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는

조직구조를마련하는것이필수적이다.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조직화가필

요하다(김형렬, 2005: 5). 즉재난관리를위한기구는상

호협동체계를이룰수있는기구가필요하다.재난에대

한예방, 대비,처리차원에서협동기구가설치될필요가

있으며, 이러한기구의설치와더불어조직을효과적으

로운영할수있는절차및관리양식이요구된다.

둘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 접근법(communication

and decision-making approaches)에서는재난관리를위

해다양한임무를지니고있는기관들은재난관리협력

체계의구성요소들을하나로묶기위하여효과적으로의

사소통할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 여기서는과업수

행파트너십, 다양한기관의참모들사이의정기적인회

의, 정보의공유, 부서간연락관, 기관간태스크포스,

공통의지역적경계활용, 공동의정책성명(policy sta-

tements) 개발, 모든재난관리프로그램을위한단일한

정책자문위원회활용, 기관간위원회,워크샵등이요구

된다.

셋째, 계획접근법(planning approaches)에서는계획

이조직간배경하에서의사소통과의사결정의중심요

소이며, 계획이야말로공유된목표를개발하기위한노

력의핵심이라고본다.모든기관에대한동일한계획기

간의사용, 재난관리프로그램에참여한기관에의한연

합계획, 프로그램을검토하고비교하는데사용하기위

한계량화된산출물의개발, 재난관리프로그램을위한

통합된계획,기관간조정을위한구체적인목표, 다른기

관의계획을검토하는데사용할구체적인지침(guide-

lines), 모든참여기관을위한조정기준등이요구된다.

넷째, 운영상의조정메카니즘(mechanisms for ope-

rational coordination)에서는조정이이루어지는경우계

획과의사소통보다, 참여기관들이실제로는더많은일

을해야만한다고본다. 따라서참여기관들은운영상의

조정을위한메카니즘을개발해야만한다. 운영상의조

정메카니즘은재난관리프로그램간또는조직단위들

사이의관계를공식화하거나혹은특정한운영양식을

창조하게 된다. 재난관리 프로그램의 공동 기금(joint

funding)과 공동행정(joint administration), 협력협정

등이요구된다.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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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의 효율화        

<그림 1> 민․관․군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의 분석 틀

Ⅲ. 재난관리에서의 민․관․군의 역할과 
    협력의 장애요인

1. 재난관리와 시민사회

국가의역할또는기능중의하나는사회질서를유지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김승권,

2005: 61). 따라서과거의전통적인관점에서볼때재난

관리는정부, 즉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의기능으로

인식되어왔다. 재난이발생하기이전의예방(mitigation

/prevention)단계 기능을 확보하고, 대비(prepared-

ness)단계의활동, 대응(response)단계의기능확보, 복

구(recovery) 단계의 장기적인활동들이 정부부문이나

공공부문에의해수행되어야한다. 따라서중앙정부, 지

방자치단체, 군, 경찰, 소방, 그리고각종재난관리책임

기관들의책임성을강조하였던것이다.

그러나실제적으로재난의위협을가장먼저인식할

수있고, 가장먼저대응할수있으며, 복구해야만하는

책임의주체는시민이라고볼수있다. 시민은시민사회

(civil society)의일원으로서사회에대한책무성을지니

고있다. 이러한시민사회의기능을실제적으로수행하

는실체는곧민간단체로볼수있기때문에오늘날재

난관리에있어서도민간단체의역할이강조되고있다3).

3) 재난․안전관련민간단체는의용소방대와안전생활실천시민연

합을비롯한 30여개의단체가있으나실제로활동을하고있는

단체는10여개남짓되고있다(권욱, 2005: 118).

이러한시민단체가제공하는서비스의비중이증대될수

록기존의공공서비스공급에있어정부및공공단체와

의역할정립과조정의필요성은더욱증대될것이다4)

(성기환, 2006: 82).

재난관리에있어서민간영역의활동은그가치를평

가할수없을정도로귀중한역할을수행한다.이러한민

간영역에는건설회사, 화학회사, 자원봉사자, 그리고민

간단체들이포함된다(Gillespie, 1991: 71). 즉건설회사

에서사용되는중장비들은재난발생후에도로를치우

거나혹은부서진건물이나시설물의잔해들을제거하는

데있어서필수적이다. 따라서그와같은장비를운영하

기위해서는전문적인훈련이요구되기때문에, 재난관

리자로서는재난이발생하기이전에장비를운영하는건

설회사와사전협력및조정을하는것이필요로된다.

그렇기때문에공공영역의밖에위치해있으면서효과적

인구조지원활동을수행하는기관들과함께재난관리

활동을수행할기회를지닐수있는연계활동을하는것

이요구된다(Pickett andBlock, 1991: 284).

민간영역의민간단체5)들은다음재난관리조직유형

들중유형 II, III, IV에속한다(Dynes, 1970: 137-149;

Hodgkinson andStewart, 1991: 66-67). 유형I은일상적

과업을수행하는기존조직(established organization)으

로서, 이들조직은평상시(normal times)에수행하는것

과동일한일을재난시에도수행한다.이들조직들은상

대적으로전문화되고매우구조화되어있기때문에새로

운과업을맡거나새로운조직구성원을편입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유형에속하는조직으로는소방조직,앰

뷸런스서비스,검시관,경찰등이있다.

유형 II는일상적인과업을수행하는구조확장조직

(expanding organization)으로서, 일반적으로 자원봉사

4) 재난관리에서의시민참여와거번넌스구축과관련해서는이재

은․양기근(2004: 53-81)을참조할것.

5) 민간영역조직들은재난관리체계의다양한요소들을구성한다

고 하면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Perry,

1985: 13). 첫째, 재난관리의국면에서역할을수행하기위해존

재하는조직들이있다. 이들조직을대표하는것으로는적십자,

구세군재난구호프로그램, 지방탐색구조모임등을들수있다.

둘째, 평상시에는재난관리와관계없는사적인업무를추구하지

만, 재난관리에있어서잠재적으로유용한장비와전문성을지니

는조직유형이다.예를들면,불도저,굴삭기등과같은중장비를

지니고있는건설회사등이있다.



6 한국위기관리논집 제3권 제1호 2007. 6

조직으로알려진조직유형이다(Dynes, 1970: 142). 이들

조직은재난상황이외의영역에서는규모도작고비활

동적일수있으나, 위기발생시에는조직구조와규모가

증가하고그들의매일매일의과업과는상이한활동에

참여한다. 이와 같은 유형의 조직에는 적십자(Red

Cross)와유가족을돌보기위한조직과같은자원봉사

조직들이있다.

유형 III은비일상적과업을수행하는과업연장조직

(extending organization)이다. 유형III의조직들은위기

동안자신의활동을새롭지만예상치못한기능으로연

장하는집단으로서, 재난발생이전의구조(pre-disaster

structure)를유지하지만, 재난시에는새로운과업을수

행한다(Hodgkinson and Stewart, 1991: 67). 이들은두

개의상이한하위유형으로구분된다(Dynes, 1970: 145-

146); 위기관련(emergency-relevant) 조직과지역사회

관련(community-relevant) 조직이다. 첫째, 위기 관련

조직은재난이전의구조와활동을지니고있다.이조직

의일상적인과업은재난으로인해중단되고, 과업수행

자체가위기의관점에서부적절한것처럼보인다. 많은

기업이여기에해당되는데, 예를들면, 백화점이재난관

리노력을지원하기위해운전기사와트럭을빌려주는

경우이다. 둘째, 지역사회관련조직은지역서비스집단

으로불리는것으로서, 대부분지역에는오락․종교․교

육․박애주의등의목적을지닌모임이있다. 이들모두

가재난에관여하는것은아니라해도, 상당수는지역사

회에봉사를한다.때로는이들집단의구성원이개별자

원봉사자로서봉사활동을한다.

유형 IV는 비일상적 과업에 참여하는 응급 조직

(emergent organization)으로서, 이들은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재난과관련된집합적목표를추구하기위해

함께일하는민간시민들(private citizens)이지만, 그조

직은제도화되지않았다. 이들조직은법에의해규정된

기관들이필요한기능을수행할수없거나하지않으려

한다는의식에의해동기가부여된다.유형IV는두가지

상이한 재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Dynes,

1970: 146). 첫번째는주민들이기존재난관리집단과격

리된경우이다.즉홍수나폭설등으로인해마을이나도

시의일부가고립된경우를생각해볼수있다. 두번째

상황은재난의범위에관한정보가결여되어있거나참

여한다양한집단들사이에서의조정과통제가결여되어

있는경우이다.이와같은조건이주어지면,세가지유형

의 응급집단이 종종 나타난다(Dynes, 1970: 146;

Stallings andQuarantelli, 1985: 94-95). 첫째는“피해평

가집단(damage assessment groups)”으로서,이집단은

공무원들에게실제재난피해의정도와위치에관한정

보를제공해준다. 이러한기능을수행하는집단에는재

난영향직후탐색․구조활동을수행하거나, 피해시설

과건물에대한확인,혹은위기이후단계에서실종자들

의명단을작성하는시민집단을예시할수있다. 두번

째유형은 “운영(operations)” 집단으로서, 예를들면, 식

량과의복을수집하고재난희생자들에대한분배, 재난

직후 거리와 잔해 청소, 혹은 아마추어 무선 통신망

(HAM)이나시민라디오망을통해메시지를전달하는

응급집단을들수있다.세번째는매우오랜기간에걸

친재앙적인재난상황에서나타나는것으로서, 임시적

인시민위원회의형태를띤소위 “조정” 집단이다. 이들

집단은즉각적인재난평가나운영활동보다는방향설

정, 영역분쟁해소, 그리고전지역적인책임부과와같

은일에보다더많은관련성을지니고있다.

재난관리에서민간단체가지니는특성을살펴보면다

음과같다(Stallings and Quarantelli, 1985: 95). 첫째, 이

들집단의규모는상당히다양할지라도, 대부분의경우

소수의사람들만을포함하고있어이들은거의언제나

우리(we-ness)라는의식을지니고있다. 둘째, 이들집

단은구조적으로획일적(undifferentiated)인경향이있

다. 즉이들집단은상하간에거리가거의없는수평적

계층제를지니고있다. 셋째, 이들의구조는그들이수행

하는과업과밀접하게연결되어있다. 예를들어,만일에

한집단이전화구호요청을접수하는일에참여한다면,

그구조는전화에응답하는사람들과접수된정보를대

조하는사람들, 그리고전체운영상황을느슨하게감독

하는한두명의사람들로구성될것이다. 넷째,많은응급

시민집단들은단지몇시간혹은며칠동안단기간동안

만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민간단체의경우대

형재난발생시에정부의요청에의해연계가이루어지

고있다(류상일․최호택, 2004: 176). 그러나재난이발생

하지않은평시에는활발한연계가이루어지고있지는

못한것으로판단된다.



역사적으로민간영역의단체들은재난관리의대응과

복구국면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특별한기술이나물

자를제공하는데관여해왔다(Perry, 1985: 13). 더욱이

재난관리주도기관(lead agency)이적절한조치를취하

지못할경우에발생할수있는결과는다음과같은다섯

가지를생각할수있다(Hodgkinson and Stewart, 1991:

92):①혼돈상황의초래 - 작업자와고객모두누가누

구에게무엇을제공해야하는지를이해할수없게된다;

②에너지의낭비-혼돈상황은서비스중복과중요에

너지의 낭비를 가져온다; ③ 부적절한 서비스(wrong

services) -혼돈상황의지속은필연적으로부적절한것

으로인식되는서비스를창출하게된다;④분노의야기

-부적절한서비스와잘못제공된서비스는해당기관이

도와주고자하는대상집단의분노를야기할수있다;⑤

수요의불충족 - 부적절하게인식된서비스들은서비스

제공에서큰격차를남기고, 고객에대한혼돈과분노는

서비스를활용하지못하게할것이다. 그두경우모두

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게된다. 따라서재난관리전문

가들이제공하고자하는것과재난희생자들이필요로

하는도움사이에격차가존재하게된다. 바로이같은

격차를메꿔주는것이바로민간영역에존재하는자원봉

사자나민간단체의역할이다(Hodgkinson and Stewart,

1991: 92).

이들재난관리민간단체들은세가지주요기능을수

행한다(Perry, 1985: 14). 첫째, 재난관리쟁점과관련된

시민의관심사를확인하고공표한다. 둘째, 재난관리의

모든국면에서자원봉사인력을제공한다. 셋째, 재난관

리문제에대한특정재료와기술모두를제공한다.민간

단체들은이같은역할을수행하기때문에, 단순하게재

난관리체계의다른구성요소들에비해상대적으로형식

적․기계적인지원역할을수행하는것으로특징짓는것

은적절하지않다. 비록민간영역의활동들이지원에중

점을두고있는것이사실이라할지라도, 민간조직들이

사전행동적인것일수있다는점이인정되어야한다6).

6) 그러나Schneider(1995: 17)는다른입장을보이고있다.즉오직

정부만이기술적대응능력과적절한자원을지니고있고, 일정

범위의재난관련대응을조정할수있는권위를지니고있기때

문에, 재난관리시에,특히, 자연재난관리에있어서민간영역의

해결책은없다고주장한다.물론 Schneider도민간자원봉사집

단들이의복이나식량과같은구호품을재난희생자에게분배할

2. 재난관리와 정부

현장성에기초한재난관리시스템의구축이이루어질

때 통합위기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다.

현장성은 위기발생 상황에서 예방․대비․대응․복구

와관련된위기관리의일차적책임주체와관련된쟁점

사항을다룬다.위기발생에따른관리,특히대응의우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7)(Hightower and Coutu,

1996: 69). 다만주의할것은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

체, 중앙정부모두가재난관리의책임을공유하는것이

며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공동의 주체이다(Schneider,

1995: 36). 이는국가가위기관리의책임을진다는헌법

적규정의포괄성에비추어볼때위기관리의책임주체

와관련된쟁점은중요한문제이다. 서비스소비자에게

가장가까이있는정부야말로위기관리서비스를가장잘

전달할수있기때문이다(Winslow, 1996: 101).

미국 연방위기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

ment Agency)의 경우, Hurricane Andrew 당시에는

FEMA무용론까지나올정도로비효율적인것으로평가

되었다. 그러나1993년 James L.Witt청장은급격한방

향전환을시도하였고동시에FEMA의업무를재편성하

였다.즉FEMA는직접적인서비스전달의제한된형식

으로부터, 연방정부로부터주와지방정부, 민간영역으로

뻗쳐있는복잡한네트워크에기초한접근법으로전환하

였다. Witt 청장은 FEMA를서비스전달자로보기보다

는하나의촉매자(catalyst)로보았던것이다.즉Witt청

장은FEMA의역할을재정의하고그역할을수행할수

있는능력을재구축하는데초점을둠으로써성공적인위

기관리시스템을구축했다는평가를받았다.

정부의기능은수준별로구분되어역할분담이이루어

수있다는점은인정하지만, 그녀에게있어서주로문제가되는

것은민간자원봉사집단이주민소개(evacuation)나재건을도

울자원을확보하고있지못하다는점이다. 이는Downs(1957)나

Arrow(1963)가지적한바와같이, 재난상황을다루는데요구되

는정책과절차들은거의완벽한공공재(public goods)의전형으

로특징지울수있기때문에, 다른공공재와마찬가지로정부책

임범위내에서다루어져야한다는것이다(Schneider, 1995: 18).

7) 지방정부수준에서의위기관리는일반적으로세가지우선순위

를지니도록설계된다; 재난으로부터의생명보호, 재산손실최

소화, 지역사회와경제적복구개선이그것이다(Winslow, 1996: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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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야한다. 예를들면, 위기관리의주체인정부는중앙정

부와지방자치단체로나누어생각해볼수있다.먼저, 중

앙의위기관리행정기관은위기관리기능의혁신을통해

기존의서비스 제공자(service provider)로부터촉매자

(catalyst)로역할을변화시켜야한다. 이와더불어지방

자치단체가시민에대한직접적인위기관리서비스제공

자로서의역할을수행하는것이필요하다.즉중앙과정

책중심의정향성으로부터지방자치단체와활동중심의

정향성으로전환되어야한다. 실제기능수행중심의통

합위기관리시스템이구축되는것이바람직하다. 위기관

리는정부의일상적기능과는달리각종위기로부터국

민의생명과재산의보호라는비상적기능을수행하는

것이기때문에행정적책임뿐만아니라정치적책임을

물을수있어야한다. 이를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가위

기관리의1차적책임을지고, 중앙정부는관련기관들사

이의연계와지원역할에초점을맞추는것이필요하다.

3. 재난관리와 군

재난발생상황을극복하기위해정부는구조,구호등

의재난대응조치를취하게된다.재난으로인해곤란해

진주민생활의회복을위해서는신속한구조및구호등

의종합적인대응이요구되어진다. 이때신속함이라는

재난관리의요구에부응할수있는조직이바로평시대

비태세와비상시태세를갖춘군과연관성이있다고할

것이다(비상기획위원회, 1991;박덕근외, 2006: 10).또한

우리나라헌법(§5②)에서도 ‘국군은국가의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신성한의무를수행함을사명으로하며, 그

정치적중립성은준수된다’라고규정하고있다. 이때국

가의안전보장에대한개념은오늘날포괄적안보개념

으로확장되었다.즉현대국가의안보영역은군사위주

에서정치, 경제, 사회, 문화,환경, 자원, 기술과대형재

난등비군사분야를포함하는포괄적인개념으로확대

되고있다(조영갑, 2003: 23). 이는국가안보,즉국가위

기관리영역을종전의군사적분야로부터다양해진비군

사분야에까지확대하는것을의미하고, 나아가국가가

적극적으로국가의안위뿐아니라국민의안전을보호해

야한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8). 과거에는국가위기

8)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서는포괄적안보개념이통일, 외교,

군사의전통적안보뿐만아니라정치, 경제, 사회,환경등제분

사태가주로군사적인범주에국한되었지만최근에는테

러, 대량살상무기확산, 마약밀거래,환경파괴, 에너지

문제등준군사또는비군사적인분야까지포함하는추

세로바뀌었다.이러한포괄적안보개념하에서국가위

기의개념또한과거와달리새로운환경의변화에대응

하여변화하게되었다.즉과거의국가위기개념은주로

전쟁과무력충돌을가정한전통적안보위기에국한하

여다루는경향이있었다. 그러나오늘날에는전통적인

안보위기뿐만아니라자연재난과인적재난을의미하는

재난위기, 국가의핵심기능과가치의기반이되는국가

핵심기반위기, 그리고신종위기등을포괄하게되었다

(이재은, 2006: 20).

오늘날효율적인국가위기관리는전정부차원에서

국가의기능과국민생활의변화를최소화하면서가능한

자원을충분히활용한다는개념이요구되고있다. 따라

서전통적인전투력위주의역할로한정되어있던군사

적전략의변화가요구되고있으며, 글로벌화하는국제

사회에서는전투력이이제전투수행뿐만아니라기술

수준및협상력이군사전략수립에중요한영향을미치

게되었고, 인도주의적활동이주요한변수로부각되었

다.군의재난관리지원기능은군대가가지고있는전통

적임무인국가방위에못지않게중요하게될것이며, 군

이보유하고있는첨단기술과보다전문화된지식을바

탕으로더욱포괄적인국민안전을보장하기위한노력

을통하여국가의대내외적인안정을도모하는역할을

수행하게된다(박덕근, 2006: 4).

이러한군이재난관리를위해보유하고있는자원혹

은지원가능한기능은다음과같다(Schultz, 2005: 31).

식량(food; food, food distribution, non-food items), 피

난처(shelter; tents, camp layout, schools, hospitals), 보

건(health; medical care, trauma response, pre-

positioned hospitals),물․위생시설(water&sanitation;

water production & storage, repair & construction,

waste treatment), 공공안전(security; patrols, escort

convoy, protect), 기술(technical; communications,

computer/data,wide area command&control)이다.

국가적인재난관리를위한정부부처간의긴급지원

야에대하여국가및국민의총체적인안위를확보하려는확대된

안보개념을의미한다.



기능(emergency support function; ESF)중에서국방자

원이지니는조직성과교육․훈련성, 그리고장비와기

동성을최대로활용하는것이재해지역시민생활의조기

안정화를위한가장효율적인방안이라는판단과기대에

근거하여국방자원의재난관리를위한역할에대한기대

가매우크다(조원철, 2005: 46).즉긴급지원기능인교

통, 통신, 공공시설복구, 소방, 방재정보관리, 이재민구

호, 방재자원의지원, 보건의료, 탐색구조, 위험물질관

리, 식량, 에너지, 공공안전및보호, 장기복구및예방,

대외협력이 그것이다(이재은 외, 2006: 523-524). 긴급

지원기능의수행에있어서국방부의지원기능9)은시설

복구의경우에는책임기관(primary agency)으로서, 그

리고다른분야에걸쳐지원기관(support agency)으로

서기능을수행할것이요구되고있다.

Ⅳ. 민․관․군 협력의 장애요인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

1. 민․관․군 협력의 장애요인

재난관리에서효과적리더십을확보하기위해서는고

도의네트워킹및조정이필요하다. 또한재난관리에는

많은지방정부단위와NGO, 민간기업등이관련되며이

들과의파트너십이매우중요하다. 그러나현실적으로

이들과의효과적인파트너십을형성한다는것은쉬운일

이아니다. 많은법적인제약, 예산상제약, 조직구조상

의제약, 인력상의제약등이해결되어야할과제이다

(이종열외, 2004: 363). 재난관리사례분석에서우리나

라의재난관리는관련된기관들사이의신뢰부족, 불분

명한역할정립, 통합적인협의체의미결성, 합동훈련․

교육시스템부재등이지적되고있다(성기환, 2006: 81).

이러한관점에서보면현재우리나라의재난관리에서는

민․관․군 협력이 효율적으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국가재난관리체계에서민․관․군협력이효율

적으로작동하지못하게하는장애요인으로는다음과

같은것들이있다.

첫째, 민간단체및자원봉사자에대한상호이해의부

족이다.재난관리현장에서는정부를비롯한공공부문의

9) 미국, 일본, 영국,독일, 스위스, 프랑스등선진국에서의군재난

관리지원시스템은박덕근(2006: 78-93), 박덕근 외(2006: 4-10)

등을참조할것.

조직보다는현지의시민의역할이매우중요한기능을

하고있으나, 대부분의현장에서는이들의활동이위축

되고있는실정이다. 이는공공조직의우월적인인식과

더불어민간단체의현장성을이해하지못하는결과와민

간단체들간의역할을분배하는리더십이결여된결과라

고볼수있다(권욱, 2005: 119).

둘째, 재난관리체계와관련된조직및기관들의연계

를제대로이루어낼수있는허브역할이제대로이루어

지지못하고있다. 재난관리에참여하는다양한민간, 정

부,기업,군,경찰들이협력하고조정하는데필요한네크

워크의센터역할이제대로작동하지못하기때문으로

이해할수있다.

셋째, 재난관리시스템이주로행정기관위주로이루

어져있으며민간시민사회및시장, 군과의연계가제대

로이루어지지못하고있다. 재난관리의중심적역할을

수행하는것은정부임에분명하지만다른참여기관들과

의연계또한매우중요함에도불구하고연계체계구축

을위한노력이부족한실정이다.

넷째, 재난관리를위한의사소통이나의사결정을위

한방안이마련되어있지못한실정이다.즉재난현장에

서민․관․군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공동의통신

수단이나의사결정수단이미비되어있기때문에실질적

인협력과조정이이루어지기어려운실정이다.

다섯째, 재난관리에참여하는기관들사이에평상시

재난상황을가정한공동의훈련이나교육이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참여기관들사이의공동의조정목표

나지침, 기준등이일원화되지못한상태에서는협력및

조정이이루어지기어렵다.

여섯째, 재난관리의효과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참

여기관들사이의운영상의문제를조정하기위한방안

이마련되어있지못한실정이다. 재난관리를위한각각

의다양한사업이나과업을수행하는방식에대한합의

가부재하고, 함께기능을수행하기위한행정협의가이

루어지지않았기때문에효율적으로재난관리기능을수

행하기가어렵다.

2. 민․관․군 협력 체계 구축 방안

1970년대말부터국가중심의관리체계와위상․역할

의한계에대한논의가활발해지면서1980년대에는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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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십의제도화, 1990년대에들어서는NGO등시민

사회의비중과역할이증대하여이를수용하여제도화하

려는움직임이활발히전개되어왔다. 2000년대에와서

는보다확대된개념에서시민단체의역할과비중이증

가된형태로서정책을형성하고시민생활과직결되는분

야를중심으로적극적으로참여기능까지수행하고있다

(이재은․양기근, 2004: 57). 특히, 시민생활과밀접하게

연계된재난관리분야에서는시민사회의민간단체의재

난관리역할과책임까지요구되고있다. 이와함께정부

부문의경우에는특정업무를전담하는단일기관에의

한행정서비스제공보다는복잡한행정환경에대응하기

위하여다수의기관이공동으로함께목표를달성하는

것이필요로되고있다. 그러므로재난관리에서행정기

관뿐만아니라군의지원과책임이강조되고있다. 그러

나이들정부와민간단체,군이함께재난관리기능을수

행하기위해서는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이를위해

서는첫째, 재난관리에서민․관․군의조정과협력을

위한조직화를이루는것이요구된다. 실질적인교류와

협력을이끌어내기위해서는법적인지원과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실질적인조직화가요구된다. 즉재난발생

하기이전의예방및대비단계와재난발생이후의대응

및복구단계에서조정및협력을이루기위한민․관․

군재난관리협의체나네트워크센터가상시적으로운영

되는것이필요하다.

둘째, 재난상황에서의실질적인조정권을위한법령

에근거한권한(statutory authority)이 필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공공부문과민간부문모두의조직과활동에

걸쳐조정이필요하다.즉위기상황하에서는그러한조

정을위한필요성에대해모든사람이동의하지만, 사실

상어느누구도 ‘조정되기를(to be coordinated)’ 원하지

는않는다. 따라서법령에근거한권한이나권력이야말

로 실질적 조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로 된다

(Schroeder,Wamsley andWard, 2001: 360).

셋째, 재난현장에참여하여활동하는다양한조직들

사이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

요구된다.비상통신망의구축은이루어져있으나통신보

안등의문제로인하여연락이제대로취해지지않는경

우가많으며,팩스의경우아예전달이불가능하여상황

전달에애로사항이발생하고있다(박덕근, 2005: 12). 따

라서통신수단으로활용되는통신장비의무선주파수

공유,연락망의확보가우선적으로요구된다.

넷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협력을 위해서는

기관중심의의사결정방식보다는기능이나프로그램중

심의의사결정방식을위한방안을마련하는것이필요

하다. 참여기관들의각조직별재난관리의사결정자들

을중심으로한태스크포스구성을통해실질적인의사

결정이이루어져야한다10). 이를통해정기적인회의와

주기적인워크샵등이이루어지는한편, 정보의공유및

공동기자회견방안등이마련되어야한다.또한자원의

동원이나각종운영상의문제점해결을위한방안이제

시되어야 한다. 특히, 위기관리 환경은 복잡성(compl-

exity)을 지니기때문에, 위기는그것이발생하게되는

요인에서부터발생한이후의전개과정과수습혹은복

구과정전체에걸쳐매우복잡한것이하나의특징이다.

이러한복잡성을특징으로하는위기관리에있어서는관

련기관간의협력과정보의공유가이루어져야한다(양

기근, 2005: 45-46).

다섯째, 민․관․군이함께재난예방및완화를위한

정책결정과집행과정에참여하고이를통해공동체전

체의재난취약성을줄이기위한합동계획을수립하는

적극적재난관리모델을구성해야한다(이재은․양기근,

2004: 55). 이를위해서는기관간의조정을위한목표나

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기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

여섯째, 재난관리에참여하는민․관․군사이의재

난관리연습의실제화와훈련의내실화방안이마련되어

야한다.재난관리훈련과연습은다양한전문분야의노

력의결과들이활용될수있어야한다(Petak, 1985: 6).

이를위해서는우선재난관리교육과훈련체계의내실

화가이루어져야한다.

일곱째, 재난관리지원기능으로서의군의역할보다

는적극적인재난관리기능수행이필요하다. 재난으로

인해파괴된국가의주요시설복구를위해서는복구전

문팀의운용이필요하다. 그리고재난피해지역에대한

보건․방역기능이나대규모재난사상자의발생시군의

전문의료인력및장비투입을통한활동이요구된다.

그리고막사,취사,침구등군의자원을동원함으로써피

10) 현재는대책본부에지원나오는연락장교의경우아무런권한

이없이단순히동향전달에만치중하기때문에별다른도움이

되지않는경우도있다(박덕근, 2005: 12).



해지역주민에대한구호에동참하고향후행정기관에

의한보상체계가구축될필요가있다.

여덟째, 제도적차원에서예산상을뒷받침하는방안

을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재난관리에참여하는공공

및민간의조직들이장비와인력을운용하는경우반드

시예산의뒷받침이있어야한다. 군인들에대한간식제

공, 장비운영에따른유류비의경우법적인근거에의해

예산편성은가능하나재난발생의예측이어려워사실

상 편법을 이용하여 지출하는 실정이다(박덕근, 2005:

12). 따라서재난관리참여조직에대한정부차원에서의

실질적인예산편성및지원이가능할때실질적인협력

체계구축이가능하다.

아홉째, 민․관․군 상호간의 재난관리 교육․훈련

시스템운영을통한평시협력체계구축이필요하다.이

를위해민․관․군의재난관리실무자및긴급구조요원

등에대한민간대학이나소방학교, 방재교육원을통한

공동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군의교육기관이나전역병교육시재난관리과목을운영

하는것이필요하다(김형택, 2005: 54).

열번째,군자원의운영을위한명령체계의명확한설

정이요구된다(박덕근, 2006: 93). 재난상황시여러기

관이현장지원을수행하는경우명령체계에혼란이발

생하게된다.평시명령체계가분명한군의경우에는재

난관리지원에있어서현장구조본부와의역할분담에

있어서혼란이발생할가능성이더욱크다. 따라서민․

관․군의상황실을공동운영하고해당지역의재난관리

담당공무원을대표로하여의견을취합하고명령을전달

할수있도록하는방안이필요하다(김승권, 2005: 72).

재난관리지원업무에대해서는현장구조본부에서결정

된사항에따르지만, 재난관리에동원된장비와인력에

대해서는군의조직체계에따라그책임성이주어지기

때문에해당부대장이나현장지원책임자는복수의명령

체계를지니고업무에임할수밖에없다.따라서이로인

한혼란과업무추진에서의신속성이저해될가능성이

상존하게된다.

열한번째, 재난관리에서의민․관․군협력을위한

전략적분야설정이요구된다. 민․관․군사이의협력

이시급하게요청되는분야를우선적으로채택하고이

분야에대한협력이먼저이루어지는것이필요하다. 이

를통해재난관리분야의실질적인협력및조정의효과

성을확보하고실익있는논의전개를하는데기여할수

있기때문이다.

열두번째, 재난관리에서민․관․군의단계별협력

전략을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참여주체들사이의협

력및조정은단계적으로추진될필요가있고이를단계

적으로체계화시켜야한다. 먼저, 협력주체차원에서는

민간단체와행정기관그리고행정기관과군의협력체계

구축이선행되는한편, 이후민간단체가함께참여하는

방안을모색할수있다. 다음으로법적제도화의뒷받침

이이루어지는한편, 이를통한실질적협력이이루어질

수있도록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의예방, 대

비,대응,복구단계중에서어느단계에서실질적이고효

과적으로협력이가능한지우선순위를정하는것이필요

하다.

마지막으로, 협력의핵심자원별로체계를구축하는

방안을마련하는것이요구된다. 재난관리에필요한자

원으로는전문인력(의료, 복구, 구호등), 군장병, 장비,

식량등의다양한분야가있다. 이들분야별로협력체계

를구축하는방안이마련되는것이필요하다.

Ⅴ. 결론

지역주민과시민단체, 그리고재난관리담당기관들이

재난의예방과예찰활동을하고재난이발생하였을때

구난과지원및수습을하는과정에서이들의참여가바

람직하기는하지만이들을통제하고조정하는역할이없

다면오히려혼선을초래할가능성이있다(권욱, 2005:

117-118). 이러한맥락에서이 연구에서는재난관리의

주체로활동하고있는민․관․군간협력의장애요인

을살펴보고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방안을제시하는

것을목적으로하였다. 이를위해여기서는재난관리전

략및단계와조정체계에관하여검토한후재난관리에

서의민간단체와정부, 그리고군의역할을살펴보았다.

다음으로재난관리에서의민․관․군협력의장애요인

을분석한후재난관리에서의바람직한민․관․군협력

체계구축방안을제시하는한편, 재난관리체계를분석

하기위하여재난관리전략과과정을살펴보았다.즉재

난관리의예방전략과복원전략을중심으로재난관리

과정을예방,대비,대응,복구단계로구분하여검토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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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논의를기반으로하여이연구에서는재난관

리의민․관․군의협력체계구축방안을다음과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재난관리에서 민․관․군의 조정과

협력을위한조직화가필요하다. 둘째, 재난상황에서의

실질적인조정을위한법령에근거한권한이필요하다.

셋째, 재난현장에참여하여활동하는다양한조직들사

이의원활한의사소통을위한방안을마련해야한다. 넷

째, 재난관리에서민․관․군의협력을위한기능이나

프로그램중심의의사결정방식을도입해야한다. 다섯

째, 민․관․군이함께재난관리정책과정에참여하고

합동계획을수립하는적극적재난관리모델을구성해야

한다. 여섯째, 재난관리에참여하는민․관․군사이의

재난관리연습의실제화와훈련의내실화를기해야한

다. 일곱째, 군은재난관리지원기능보다는적극적인재

난관리기능수행을위해필요한전문팀이나인력, 장비

를투입해야한다. 여덟째, 재난관리에참여하는공공및

민간의조직에대한제도적인예산뒷받침을해야한다.

아홉째, 민․관․군상호간의재난관리교육․훈련시스

템운영을통한평시협력체계구축을해야한다. 열번

째, 군자원의운영을위한명령체계를명확하게설정해

야한다. 열한번째, 재난관리에서의민․관․군협력을

위한전략적분야를설정해야한다. 열두번째, 재난관리

에서민․관․군의단계별협력전략을주체, 법제도화,

재난관리단계를중심으로마련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에필요한전문인력, 군장병, 장비, 식량등의

핵심자원별로협력체계를구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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